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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While there are many studies estimating the effects of private health insurance on various types of health care 

utilization, few have examined how such effects change in conjunction with important policy reforms in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This study examined how the effect of private health insurance (supplemental and fixed cash benefit) on high-cost outpatient 

imaging test utilization changed following the expansion of 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coverage in 2018, which is a key 

example of the NHI benefit expansion policy in recent years.

Methods: Data from the 2017 and 2019 Korea Health Panel Survey, which contained information about healthcare utilization before 

and after the expansion of MRI coverage in 2018, were used. The incremental effect of private health insurance on high-cost 

outpatient imaging test utilization for each period were quantified and compared, with special attention given to the type of private 

health insurance.

Results: While people with supplemental private health insurance were more likely to use high-cost outpatient imaging tests than 

those without, both before and after the expansion of MRI coverage, the incremental effect increased from 1.6% points in 2017 to 

2.5% points in 2019.

Conclusion: Benefit expansion in NHI does not necessarily reduce disparities in the use of health care between private health 

insurance subscribers and non-subscribers. The results of our study also suggest that the path through which private health 

insurance affects healthcare utilization may not be limited to the price mechanism alone but can be more comp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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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민간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의 법정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비용

을 지불하는 현재의 체계에서 두 보험은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는 관계

를 형성한다. 그러한 상호작용의 일차적 현상은 국민건강보험의 낮

은 보장률과 높은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이다. 국민건강보험이 역사적

으로 저급여 구조를 유지해 옴에 따라 최근까지도 보장률이 65% 내외

에 그치고 있으며[1],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은 2020년을 기준으로 전

체 가구의 약 78%에 달한다[2].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민간의료

보험 가입률로 표현되는 민간의료보험 수요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변화가 민

간의료보험과 상호작용하는 체계 안에서 의료이용과 의료비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며 관련 연구도 부족한 

실정이다. 근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 이후에도 의

료이용 및 의료비 지출효과에 대해 ‘반사이익’이나 ‘풍선효과’와 같은 

비유적 표현이 공론장의 주목을 받은 데 비해 실증적 근거는 미흡하

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공 · 사보험이 공존하는 현 체

계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와 미가입

자 사이의 의료이용 격차에 어떤 변화를 초래하였는지에 주목하고자 

한다.

공 · 사보험이 공존하는 체계에서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와 미가입

자 사이의 의료이용 격차는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가진다[3]. 먼저, 격차가 효과적인, 고가치(high-value) 의료이용에 주

로 기인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격차는 의료이용의 불형평성을 뜻한

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고령층, 질병 보유자, 저소득층일수록 민간의

료보험 가입률이 낮다고 보고된다[4,5]. 제한적인 국민건강보험의 보

장성을 고려하면 사회적 집단 간 민간의료보험 가입률 차이는 고가치 

의료이용에서의 불형평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는 건강 

결과의 불형평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은 이러한 불형평성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와 미가입자 사이의 의료이용 격차가 비용에 비

해 효과가 낮은, 저가치(low-value) 의료이용에 주로 기인하는 것이라

면, 그러한 격차는 사회적 비효율성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비급여 의

료이용의 상당수가 의학적 근거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 문제는 정당한 우려이다. 더욱이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밀접한 상호작용 관계 속에서, 민간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법정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이 저가치 

의료이용에 더 큰 비용을 지출하도록 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즉 

민간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비용 분담(cost-sharing)이 의도했

던 효과를 얻지 못하게 하고 공적 재원의 지출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

처럼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와 미가입자 사이의 의료이용 격차는 형평

성과 효율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효과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해 국민건강보험의 급여범위를 획기적

으로 확대하는 보장성 강화 정책은, 전술한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와 

미가입자 사이의 의료이용 격차가 함축하는 불형평성과 비효율성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어 왔다. 예컨대 Kang 등[6]은 국

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큰 폭으로 확대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의료

보험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면 민간의료보험으로 인한 계층별 의료접

근성 차이가 심해지리라 예상하였으며, 향후 민간의료보험으로 인한 

의료접근성 차이를 줄이는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

한 민간의료보험 가입의 양극화와 민간의료보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효율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이 국민건강

보험의 보장성 확대라는 의견도 있다[7]. 이러한 논리는 국민건강보

험의 획기적인 보장성 확대를 요구하는 논리적 기초가 되기도 하였다

[8]. 실제로 국민건강보험의 급여범위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부터 문

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확대되었다. 특히 제3차 건강보험 보

장성 강화 정책의 상징적 사례인 자기공명영상검사(magnetic reso-

nance imaging, MRI)의 급여범위 확대가 2018년에 이루어졌다. 이전

까지만 해도 MRI는 중증 환자에서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서 일반 환자는 수십만 원을 내야 하는 고가영상검사였다. 그러나 뇌 ·

뇌혈관, 두경부, 복부, 흉부, 척추 MRI 급여범위가 차례대로 확대되

면서 환자들의 비용 부담이 완화되었다[9]. MRI 급여범위 확대에 대

해서는 긍정적, 부정적 평가가 혼재되어 있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보장성 강화 정책의 사업 중 가장 잘한 것”을 물어보았을 때 응답자

의 47.9%가 “MRI, computed tomography (CT), 초음파, 건강보험 적

용”을 1위로 뽑았을 정도로 해당 정책은 많은 지지를 받았다[10]. 반

면, MRI 급여범위 확대는 매년 국정감사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었으

며, 특히 증가한 MRI 이용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원인으로 지목되

며 보장성 강화를 반대하는 논리에 활용되곤 하였다[11-13].

이 연구는 2018년에 MRI 급여범위가 확대된 전후로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와 미가입자 사이 외래 고가영상검사 이용의 격차가 어떻게 변

화하였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의 

기대효과 중 하나이자 가격에 기반한 의료이용 이론이 일반적으로 예

측하는 바는, MRI 급여범위 확대 이전 시기에 본인부담금으로 인해 

외래 고가영상검사 이용에 경제적 제약을 받은 민간의료보험 미가입

자들이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폭으로 검사 

이용의 상승을 경험하게 되고, 그 귀결로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와 미

가입자 사이에 존재하는 외래 고가영상검사 이용의 격차가 줄어드는 

것이다. 즉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로 인해 의료이용에 대한 민

간의료보험의 점증적 효과(incremental effect)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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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적인 감소 여부와 그 크기에 대한 실증분석 연

구는 아직 수행된 바 없다. 보장성 강화가 MRI 이용에 미친 영향을 주

제로 삼은 국내 선행연구로는, 2005년에 처음 시행된 MRI 급여범위 

확대가 MRI 이용량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Kim 등[14]의 연구가 있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일개 종합병원에서 MRI를 실제로 이용한 환자

만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며 공 · 사보험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한국 전체 인구집단의 의료이용을 대표할 

수 있는 한국의료패널 자료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MRI 급여범위 

확대 이후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와 미가입자 사이의 외래 고가영상검

사 이용 격차가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민간

의료보험 유형에 따라서 의료이용 양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15,16], 이 연구는 실손형과 정액형을 구분해서 민간의료보험의 점

증적 효과를 추정한다. 예를 들어 실손형은 외래에서 특정 질환의 진

단과 상관없이 법정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의료비를 보장한다. 반면, 

정액형은 외래에서 특정 질환을 진단받거나, 입원하거나, 수술한 때

에 국한해서 급여를 지급한다. 그러므로 진단 여부와 무관하게 급여

를 지급하는 실손형 가입은 외래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지만, 정액

형 가입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 연구는 개

별적인 인과 메커니즘(mechanism)의 효과를 분리하는 데 집중하기

보다는 전체적인 점증적 효과의 크기를 측정하고 그 크기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전후로 비교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민간의료보

험 체계에 관한 학술적 논의를 확장, 진전시키는 데 목적을 둔다.

방  법

1. 자료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한국의료패널의 2017년 연간 데이터(version 1.7.2) 및 2019년 연간 데

이터(version 2.0.1)를 활용하였다. 한국의료패널 조사는 한국보건사

회연구원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 승인을 받았다(제2017-04호, 제

2019-02호). MRI에  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순차적으로 

시행되었으며, 뇌 · 뇌혈관 MRI는 2018년 10월에, 두경부 MRI는 

2019년 5월에, 복부 · 흉부 MRI는 2019년 11월에 급여범위가 확대되

었다[17-19]. 따라서 2017년 연간 데이터는 MRI 급여범위가 확대되

기 이전 시기인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의료이용 정보

를, 2019년 연간 데이터는 MRI 급여범위가 일부 확대된 이후 시기인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의료이용 정보를 반영한다.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의 자료는 두경부 MRI 급여범위 확대의 효

과를, 2019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자료는 복부 · 흉부 MRI 급여범위 

확대의 효과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적어도 2019년 자료는 

2017년 자료와 비교하였을 때 초기 MRI 급여범위 확대의 효과를 반

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2018년 자료는 MRI 급여범위가 확대

되기 시작한 2018년 10월 전후 시점의 의료이용 정보를 모두 포함하

므로 MRI 급여범위 확대 전후의 의료이용 양상을 비교하기 위한 목

적으로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2020년에는 의료이용 양

상에 상당한 변화를 불러일으켰을 것으로 예상하는 코로나 19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유행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2020년 이후의 자료를 사용하면 MRI 급여범위 확대의 효과와 코로나 

19 유행의 효과를 분리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2019년 

자료를 2017년 자료와 비교하였다.

2017년 연간 데이터는 제1기 한국의료패널에서, 2019년 연간 데이

터는 제2기 한국의료패널에서 수집되었다. 제1기 한국의료패널은 

2005년 인구총조사 등록센서스를 모집단으로 하여 16개 시 · 도, 동부

/읍 · 면부를 기준으로 확률비례 2단 층화집락추출방식을 통해 추출

한 표본 8,000가구와, 2012년에 2010년 인구총조사 등록센서스를 모

집단으로 하여 추가 추출한 2,500가구가 합쳐져서 구성되었다. 제2기 

한국의료패널은 2016년 인구총조사 등록센서스를 모집단으로 하여 

17개 시 · 도(세종시 추가), 동부/읍 · 면부를 기준으로 제1기 패널과 

같은 방식으로 추출한 표본 8,500가구로 구성되었다. 그 결과 2017년

에는 17,184명(6,408가구)을 대상으로, 2019년에는 14,741명(6,689가

구)을 대상으로 조사 정보가 수집되었다.

2.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만 20–64세 성인이다. 일반적으로 실손의료보험의 최

대 가입 연령은 65–70세로 제한되기 때문에 고령층의 경우 실손의료

보험 가입이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하다. 금융위원회의 지시 아래 최

대 가입 연령이 75–80세로 확대된 노후실손의료보험이 2014년에 출

시되었으나, 해당 상품은 본인부담금 및 보상금액 한도 차원에서 일

반 실손의료보험과 차이를 보인다[20]. 65세 이상이 가입한 실손형은 

65세 미만이 가입한 실손형과 상당히 다른 유인 구조를 보일 것이기

에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만 20–64세 표본에서 관심 변수가 

결측치인 경우를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2017년 연간 데이터에서는 

8,779명, 2019년 연간 데이터에서는 7,209명을 분석대상으로 정하였다.

3. 변수 설명

1) 결과 변수

결과 변수는 ‘해당 연도(2017년 또는 2019년)의 외래 고가영상검사

(MRI, CT, positron emission tomography–computed tomography 

[PET-CT]) 이용 여부’로 이분형 변수이다. 결과 변수의 기초가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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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문항 선택지가 2017년과 2019년 조사에서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았다. 2017년 조사에서는 ‘CT 검사’, ‘MRI 검사’, ‘PET 검사’ 여부가 

개별적인 선택지로 제시되었으나, 2019년 조사에서는 ‘MRI, CT, 

PET-CT 고가영상검사’라는 하나의 통합된 선택지로 제시되었고, 제

시된 선택지의 순위도 차이가 났다(Appendix 1). 이 연구는 2017년 패

널조사에서 ‘CT 검사’, ‘MRI 검사’, ‘PET 검사’ 중 한 개 이상을 선택한 

경우와 2019년 패널조사에서 ‘MRI, CT, PET-CT 고가영상검사’를 선

택한 경우에 외래 고가영상검사 이용이 발생하였다고 간주하였다. 

이처럼 핵심적인 결과 변수를 조작적으로 정의하는 방식은, MRI 급

여범위 확대의 영향을 MRI 이용에 대해서만(즉 좀 더 특수하게 분석

하지 못하고 고가영상검사 이용 일반에 대해서만) 분석할 수밖에 없

다는 점과 두 조사 사이에 선택지가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비롯한 주

요 한계를 낳는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상의 한계는 연구의 필요성과 

가치에 비추어 균형 있게 판단되어야 할 부분으로, 고찰에서 추가로 

상술할 것이다.

2) 주요 설명 변수

주요 설명 변수는 민간의료보험 가입유형이다. 한국의료패널조사

는 민간의료보험 가입유형을 ‘미가입’, ‘정액형’, ‘실손형’, ‘혼합형(정

액형+실손형)’으로 나눈다. 금융위원회의 지시 아래 2013년부터 실

손형 단독상품이 도입되었지만, 해당 상품은 보험회사 손해율이 높

아서 주로 다른 상품 가입을 유인하기 위해 판매되고 있으며 판매실

적이 높지는 않다[20]. 이 연구는 민간의료보험을 하나도 보유하지 않

으면 ‘미가입(without private health insurance)’, 정액형만 보유하였

으면 ‘정액형 단독(with only fixed cash benefit private health in-

surance)’, 실손형 또는 혼합형 중 한 개라도 보유하고 있으면 ‘실손형

(with supplemental private health insurance)’으로 민간의료보험 가

입유형을 구분하였다. 이는 실손형 단독상품이든 혼합상품이든 실손

형 구조가 포함된 상품을 보유한 가입자가 그렇지 않은 가입자에 비해 

외래 고가영상검사를 더 많이 이용할 것이라고 예상하였기 때문이다.

3) 기타 설명 변수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통해 관찰 가능한 개인 특성인 연령, 성별, 배

우자 유무, 주관적 건강상태, 만성질환 유무, 교육수준, 소득을 통제하

였다. 배우자 유무는 현재 기혼 상태를 ‘배우자 있음’으로, 이를 제외

한 나머지(미혼, 이혼, 사별, 동거)를 모두 ‘배우자 없음’으로 분류하여 

이분형 변수로 구분하였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나쁨’, ‘보통’, ‘좋음’의 

순위형 변수로 구분하였다. 만성질환 유무는 최근 1년간의 의사의 진

단을 받은 만성질환(신규 · 누락 만성질환 포함, 완치된 만성질환 제

외) 유무를 기준으로 ‘있음’과 ‘없음’의 이분형 변수로 구분하였다. 만

성질환은 고혈압, 당뇨병, 협심증, 심근경색증, 뇌출혈, 뇌경색, 만성

간염(B형, C형), 알코올성 간염, 간경병증, 천식, 폐기종, 만성폐색성 

폐질환, 기관지확장증, 무릎관절증, 무릎 외 관절의 퇴행성 관절염, 류

마티스 관절염, 추간판 장애(디스크, 척추협착증 등), 기타 척추질환, 

갑상선 기능저하증, 갑상선 기능항진증, 악성 신생물, 우울증/조울증, 

치매(알츠하이머치매, 혈관성 치매, 알코올성 치매), 만성신부전증을 

포함한다. 해당 질병 목록은 2019년 한국의료패널 조사 문항의 주요 

만성질환 선택지를 기준으로 구성하였다.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졸

업 이하’,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재학 이상’의 순위형 

변수로 구분하였다. 소득을 통제하기 위해 월평균 가구소득에 관한 

정보를 바탕으로 균등화개인소득(equivalised income)을 산출하였

다. 균등화개인소득은 월평균 가구소득을 가구 구성원 수의 제곱근

으로 나누어서 구하였다[21]. 균등화개인소득 산출결과는 0을 포함

하고 오른쪽으로 꼬리가 긴 분포를 보여서, 통계분석 시에는 균등화

개인소득에 1을 더한 결과의 로그 변환 값인 연속형 변수를 만들어서 

사용하였다.

4. 분석방법

2017년 표본과 2019년 표본 각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통계분석

을 시행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각 표본에서 

설명 변수의 분포를 확인하였다. 이때 민간의료보험 유형에 따른 개

인 특성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민간의료보험 유형별 설명 변수의 

분포도 함께 확인하였다. 둘째, 민간의료보험 가입유형별로 외래 고

가영상검사 이용률을 산출하고 이를 비교하였다. 셋째, 교란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외래 고가영상검사 이용에 미

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이 연구는 이분

형 결과 변수를 가진 자료를 분석할 때 흔히 적용하는 로지스틱모형

(logistic model) 대신 선형확률모형(linear probability model)을 사용

하였다. 이는 서로 다른 표본에서 특정 변수의 점증적 효과를 비교하

고자 할 때 선형확률모형을 사용하여 얻은 계수 추정치가 더 직관적

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22]. 실제로 로지스틱모형을 사용하였

을 때와 선형확률모형을 사용하였을 때 민간의료보험 가입의 점증적 

효과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Appendix 2). 넷째, 연령대(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별로 민간의료보험 가입유형에 

따른 외래 고가영상검사 이용률을 산출하고 이를 비교하였다. 이는 

연령대별로 민간의료보험 가입의 효과가 일관되게 나타나는지 확인

하기 위함이다. 분석도구로는 Stata ver. 17.0 (Stata Corp., College 

Station, TX, USA)을 사용하였다.



https://kshpa.jams.or.kr/co/main/jmMain.kci 329

민간의료보험과 외래 고가영상검사 이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변화  ∙ 신유경 외

보건행정학회지 2023;33(3):325-337

결  과

1. 연구대상자 특성

Table 1은 연구대상자 특성을 나타낸다. 2017년, 2019년 표본 모두 

민간의료보험 가입유형 중 실손형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2019년 표본의 실손형 가입자 비율은 63.6%로 2017년 표본의 55.1%

보다 높았다. 2019년 표본의 평균 연령은 47.1세로, 2017년 표본의 평

균 연령인 44.9세보다 높았다. ‘여성’, ‘배우자 있음’, ‘주관적 건강상태 

나쁨’, ‘만성질환 있음’의 비율도 모두 2019년 표본에서 더 높았다. 반

면, 교육수준을 나타내는 ’대학교 재학 이상‘의 비율과 평균적인 소득

은 모두 2017년 표본에서 더 높았다.

민간의료보험 가입유형에 따른 개인 특성 분포는 다음과 같다. 

2019년 표본에서 평균 연령은 정액형 단독 가입자에서 가장 높고

(50.5세), 실손형 가입자에서 가장 낮았다(46.1세). ‘주관적 건강상태 

나쁨’의 비율은 민간의료보험 미가입자에서 가장 높고(16.6%), 실손

형 가입자에서 가장 낮았다(9.7%). ‘만성질환 있음’의 비율은 정액형 

단독 가입자에서 가장 높고(51.6%), 실손형 가입자에서 가장 낮았다

(38.7%). ‘대학교 재학 이상’의 비율은 실손형 가입자에서 가장 높고

(50.8%), 정액형 단독 가입자에서 가장 낮았다(41.3%). 소득은 실손형 

가입자에서 가장 높고, 민간의료보험 미가입자에서 가장 낮았다. 이

를 통해 실손형 가입자는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고, 주관적 · 객관적 건

강상태가 좋으며, 교육수준 및 소득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017

년 표본에서도 실손형 가입자의 개인 특성이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Appendix 3).

2. 민간의료보험 유형에 따른 외래 고가영상검사 이용률

Table 2는 민간의료보험 유형에 따른 외래 고가영상검사 이용률을 

나타낸다. MRI 급여범위 확대와 무관하게 외래 고가영상검사 이용률

은 정액형 단독 가입자에서 가장 높고 민간의료보험 미가입자에서 가

장 낮았다. MRI 급여범위 확대 이후 외래 고가영상검사 이용률은 전

Variable 2017 (N=8,779)
2019

Total (N=7,209) Without PHI 
(N=1,245)

With only fixed cash benefit 
PHI (N=1,377)

With supplemental PHI 
(N=4,587)

PHI status (%)
Without PHI 13.2 17.3 - - -
With only fixed cash benefit PHI 31.7 19.1 - - -
With supplemental PHI 55.1 63.6 - - -

Age (yr) 44.9 47.1 46.9 50.5 46.1
Gender (%)

Male 46.5 44.7 53.1 46.3 42.0
Female 53.5 55.3 46.9 53.7 58.0

Marriage status (%)
Without spouse 29.8 26.8 38.6 22.6 24.9
With spouse 70.2 73.2 61.4 77.4 75.2

Subjective health status (%)
Good 47.1 39.9 36.1 36.2 42.1
Fair 44.0 48.3 47.4 49.8 48.2
Bad 8.9 11.8 16.6 14.1 9.7

Chronic disease status (%)
Without chronic disease 66.9 58.0 56.2 48.4 61.3
With chronic disease 33.1 42.0 43.8 51.6 38.7

Education level (%)
Elementary school graduate or less 6.2 7.5 11.7 12.1 4.9
Middle school graduate 7.7 9.6 10.8 12.5 8.5
High school graduate 34.9 35.0 32.9 34.1 35.8
College 51.1 47.9 44.7 41.3 50.8

ln (equivalised income+1) 8.0 7.8 7.5 7.8 7.9

Values are presented as % or mean. Column percentages are reported for dichotomous, ordinal, and categorical variables. Averages are reported for continuous variables.
PHI, private health insurance.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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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으로 1.1 퍼센트 포인트(%p) 증가하였는데, 민간의료보험 가입

유형별로 보았을 때 정액형 단독 가입자에서 이용률이 가장 많이 증

가하였으며(+1.5%p), 실손형 단독 가입자(+1.2%p), 민간의료보험 미

가입자(+0.8%p)가 다음 순위를 차지하였다. 교란요인을 통제하지 않

았을 때 외래 고가영상검사 이용에 대한 실손형 가입의 점증적 효과

는 정액형 단독 가입의 점증적 효과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액

형 단독 가입자와 민간의료보험 미가입자 사이의 외래 고가영상검사 

이용률 차이는 MRI 급여범위 확대 이후 2.0%p에서 2.6%p로 증가하

였다. 실손형 가입자와 민간의료보험 미가입자 사이의 외래 고가영

상검사 이용률 차이는 MRI 급여범위 확대 이후 1.8%p에서 2.2%p로 

증가하였다.

3. 외래 고가영상검사 이용에 대한 민간의료보험 가입의 점증적 효과

Table 3은 외래 고가영상검사 이용에 대한 선형확률모형의 계수 추

정치를 나타내며, 이는 각 설명 변수의 점증적 효과와 같다. 교란요인

을 통제하였을 때 민간의료보험 가입의 점증적 효과는 대체로 작아졌

Year PHI status No. Proportion of people using 
high-cost outpatient imaging test

Difference in proportion from 
‘without PHI’

2017 (A) Total (A0) 8,779 8.9% -
Without PHI (A1) 1,161 7.2% Ref
With only fixed cash benefit PHI (A2) 2,781 9.2% +2.0%p
With supplemental PHI (A3) 4,837 9.0% +1.8%p

2019 (B) Total (B0) 7,209 9.9% -
Without PHI (B1) 1,245 8.0% Ref
With only fixed cash benefit PHI (B2) 1,377 10.7% +2.6%p
With supplemental PHI (B3) 4,587 10.2% +2.2%p

2019–2017 (B–A) Total (B0-A0) - +1.1%p -
Without PHI (B1-A1) - +0.8%p Ref
With only fixed cash benefit PHI (B2-A2) - +1.5%p +0.7
With supplemental PHI (B3-A3) - +1.2%p +0.4

PHI, private health insurance; Ref, reference.

Table 2. Proportion of people using high-cost outpatient imaging tests by private health insurance type

Variable
Year

2017 2019
PHI status (ref: without PHI)

With only fixed cash benefit PHI 0.007 (-0.011 to 0.025) 0.011 (-0.011 to 0.033)
With supplemental PHI 0.016 (-0.001 to 0.033) 0.025** (0.007 to 0.042)

Age (yr) 0.001*** (0.001 to 0.002) 0.002*** (0.002 to 0.003)
Female (ref: male) 0.002 (-0.010 to 0.013) 0.029*** (0.015 to 0.043)
With spouse (ref: without spouse) 0.008 (-0.007 to 0.023) 0.003 (-0.014 to 0.019)
Subjective health status (ref: good)

Fair 0.020*** (0.008 to 0.032) 0.021** (0.007 to 0.034)
Bad 0.083*** (0.055 to 0.112) 0.073*** (0.046 to 0.100)

With chronic disease (ref: without chronic disease) 0.081*** (0.065 to 0.097) 0.060*** (0.044 to 0.077)
Education level (ref: elementary school graduate or less)

Middle school graduate -0.012 (-0.051 to 0.027) 0.009 (-0.031 to 0.048)
High school graduate -0.019 (-0.052 to 0.015) 0.009 (-0.025 to 0.042)
College -0.012 (-0.047 to 0.022) 0.011 (-0.024 to 0.046)

ln (equivalised income+1) 0.018** (0.007 to 0.030) 0.007 (-0.001 to 0.014)
Constant -0.161** (-0.257 to -0.064) -0.149*** (-0.226 to -0.073)

95% confidence intervals (based on robust standard errors) are shown in parentheses.
PHI, private health insurance; Ref, reference.
**p<0.01. ***p<0.001.

Table 3. Coefficient estimates of the linear probability model for high-cost outpatient imaging test ut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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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실손형 가입의 점증적 효과가 정액형 단독 가입의 점증적 효과

보다 오히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액형 단독 가입의 점증적 효과는 

급여범위 확대 이전에 0.7%p이고 급여범위 확대 이후에 1.1%p였다. 

실손형 가입의 점증적 효과는 급여범위 확대 이전에 1.6%p였으나 급

여범위 확대 이후에 2.5%p였다. 즉 MRI 급여범위 확대 이후에 실손형 

가입자와 민간의료보험 미가입자 사이의 외래 고가영상검사 이용 격

차는 오히려 증가하였다.

4. 연령대별 외래 고가영상검사 이용 양상

Figure 1은 외래 고가영상검사 이용률이 민간의료보험 가입유형과 

MRI 급여범위 확대 전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그 양상이 연

령대별로 일관되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연령대가 높

을수록 외래 고가영상검사 이용률이 증가하였다. 대부분 연령대에서 

외래 고가영상검사 이용률은 민간의료보험 미가입자에서 가장 낮았

으며, 실손형 가입자에서 가장 높았다. 정액형 단독 가입자와 민간의

료보험 미가입자 사이의 외래 고가영상검사 이용률 격차는 MRI 급여

범위 확대 이후 20–29세, 60–64세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에서 모두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반면, 실손형 가입자와 민간의료보험 미가

입자 사이의 외래 고가영상검사 이용률 격차는 MRI 급여범위 확대 

이후 40–49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하였다.

고  찰

이 연구는 국민건강보험의 MRI 급여범위 확대 이후에 실손형 민간

의료보험 가입자와 민간의료보험 미가입자 사이의 외래 고가영상검

사 이용 격차가 오히려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실손형 가

입자는 민간의료보험 미가입자보다 외래 고가영상검사를 이용할 확

률이 MRI 급여범위 확대 전후 시기 모두 더 높았는데, 두 집단 사이의 

차이는 급여범위 확대 이전에 1.6%p였다가 급여범위 확대 이후에 

2.5%p로 증가하였다. MRI 급여범위 확대 이후 대부분 연령대에서 정

액형 단독 가입자와 민간의료보험 미가입자 사이의 외래 고가영상검

사 이용률 격차는 감소하였지만, 실손형 가입자와 민간의료보험 미

가입자 사이의 격차는 오히려 증가하였다. 이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통해 민간의료보험 미가입자의 의료접근성이 향상됨으로써 민간의

료보험 가입자와 미가입자 사이의 의료이용 격차가 감소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기대와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보장성 강화 정책 이후 민간의료보험의 점증적 효과가 감소하지 않

았다는 사실은 민간의료보험이 의료이용 결정과정에 개입하는 경로

가 가격 메커니즘에 국한되지 않고 더 복잡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다. 일반적인 보건경제학 이론에 따르면, 보험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가격이 감소할수록 의료이용은 증가한다[23]. 마찬가지로, 보장성 강

Figure 1. Proportion of people using high-cost outpatient imaging tests by age group (2017 and 2019). PHI, private health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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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정책을 통해 MRI 검사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감소함에 따라 외래 

고가영상검사 이용이 증가해야 한다. 실제로 MRI 급여범위 확대 이

후 본인부담금이 감소한 정도는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보다 미가입자

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24]. 따라서 가격 메커니즘에 입각하면 

MRI 급여범위 확대 이후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와 미가입자 사이의 외

래 고가영상검사 이용률 격차는 감소했어야 한다. 이 격차가 감소하

지 않고 오히려 증가한 현상을 설명하는 메커니즘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들이 자신을 민간의료보험 미가입자와 

구분 짓고, MRI 급여범위 확대 이후 새롭게 설정된(향상된) 전체 인

구집단의 평균적인 이용수준보다 외래 고가영상검사를 더 많이 이용

할 자격이 있다고 인식한 것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장성 강화 정책 

이후에도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와 미가입자 사이의 외래 고가영상검

사 이용률 차이가 감소하기보다는 유지되거나 오히려 증가할 것이다. 

보장성 강화 정책을 통해 외래 고가영상검사에 대한 접근성이 전반적

으로 향상된 상태에서,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들은 자신이 민간의료보

험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의학적인 필요가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에게 고가영상검사의 이용을 보편적인 수준보다 더욱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MRI 급여범위 확대 이후 실손형 

가입자들이 민간의료보험 미가입자들보다 자신의 증상을 과장해서 

표현하는 등 다양한 전략을 채택할 수도 있다. 국민건강보험 체계에

서 MRI에 대한 급여 인정은 원칙적으로 급여기준을 적용하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서 결정된다. 하지만 의사의 판단은 곧 환자의 문

진을 토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자가 호소하는 주관적인 증상은 

MRI의 의학적 필요성을 판단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가 된다. 그리고 

증상 호소방식에 따라서 MRI 급여 인정 여부와 최종적인 의료이용 

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

둘째, MRI 급여범위 확대 이후 외래 고가영상검사에 대한 의사 유

인수요의 효과가 민간의료보험 가입유형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 것

일 수 있다. 의사 유인수요 가설에 따르면, 의사들은 특정 의료서비스

의 가격이 감소하였을 때 총소득을 보존하기 위해 환자의 이익에 반

하여 의료이용량을 늘릴 수 있다[25]. 마찬가지로 MRI가 급여화됨에 

따라 MRI 수가가 감소하였을 때 MRI 이용량이 충분히 늘어나지 않

으면, 의사들은 총소득을 보존하기 위해 고가영상검사 이용량을 늘

릴 수 있다[24]. 이때 지불능력이 부족한 민간의료보험 미가입자보다 

가입자를 유인하는 방법이 의사한테는 더 쉬울 수 있는데, 그 결과 전 

국민의 고가영상검사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더라도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들이 여전히 미가입자들보다 고가영상검사를 상대적으로 많

이 이용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와 미가입자 사이의 외래 고가영상

검사 이용률 격차가 감소하지 않는 결과를 수요자 측과 공급자 측 경

로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해당 결과를 낳는 주요 메

커니즘이 무엇인지 분해하여 파악하기 어렵다. 그동안 민간의료보험 

가입과 의료이용 사이의 양적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

지만, 개인의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가 의료이용에 대한 미시적 의

사결정 과정에 개입하는 방식에 관해서는 충분한 이론적 작업이나 실

증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에서 제시한 메커니즘들도 잠정적 

추측에 가까우며, 현실에는 더 복잡한 층위의 메커니즘들이 존재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체계 속에서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을 보유하

고 있다는 사실이 의료이용을 결정하는 환자와 의사에게 무엇을 의미

하는지, 그리고 이들의 복잡한 의사결정 과정에 어떻게 개입하는지

는 후속 연구를 통해 밝혀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공적의료보험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공 · 사보험의 상호작용 결과

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선행연구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선행연구들은 주로 공적의료보험의 확대에 따르는 민간의료보

험의 수요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민간의료보험이 구축되는(crowd- 

out)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예컨대 Lee와 Ko [26]의 연구는 한국

의 2013년 보장성 강화 정책 이후 실손형 보험에 대한 수요 변화를 분

석하였는데 수요가 감소하지 않았다는 결과를 얻었다. 해외에서도 

공적의료보험이 민간의료보험의 대체재로 기능하지 않을 수 있다는 

여러 실증분석 결과가 보고되었다[27-29]. 민간의료보험 수요에 대

한 선행연구에서 보이는 것처럼, 보장성 강화 정책은 공 · 사보험의 복

잡한 관계와 행위자의 행동을 통하여 일반적인 예측과는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민간의료보험 유무를 비롯하여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집단 사이에 

존재하는 의료이용 격차는 보장성 강화 정책의 확대를 주장하기 위한 

근거로 종종 제시된다[6-8,30-32]. 그런데 이 연구는 국민건강보험의 

급여범위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 격차가 감소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

실을 보여주었다. 즉 보장성 강화 정책만으로는 민간의료보험 가입

자와 미가입자 사이의 의료이용 격차에 반영된 형평성 및 효율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다. 물론 이 연구는 개인이 이용한 외래 

고가영상검사의 의학적 필요성을 확인하지 못했기에 두 문제 중 어느 

쪽이 더 우세한지 직접 평가할 수 없었다. MRI 급여범위가 확대되었

을지라도 본인부담금이 여전히 일정 수준 남아있으므로 보장성 강화 

정책 이후에 형평성의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

렵다. 다만, 보장성 강화 정책을 통해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

와 ‘병력청취, 선행검사 결과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MRI 검사를 통

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급여범위가 확대되었

다는 점을 고려한다면[17,18], 민간의료보험 미가입자들이 의학적으

로 필요한 검사를 충분히 이용하지 못한 경우는 드물 것으로 추측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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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따라서 실손형 가입자와 민간의료보험 미가입자 사이에 나

타난 외래 고가영상검사 이용 격차의 상당 부분은 국내 의료체계에 

존재하는 비효율성의 문제를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 이용 격차가 MRI 급여범위 확대 이후 오히려 증가했다는 사실은 

국민건강보험 급여범위를 확대할 때 실손형 보험의 작용으로 인해 의

료이용의 비효율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보

장성 강화 정책의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결과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 ·

사보험이 복잡하게 상호작용하는 전체 구조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

이다.

이 연구는 다음 제한점들로 인해 결과 해석에 주의를 요구한다. 첫

째, 한국의료패널의 2017년, 2019년 연간 데이터가 각각 서로 다른 기

수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구축되었으므로, 연구에서 사용한 2017년, 

2019년 표본이 완전히 동일한 집단은 아니다. MRI 급여범위 확대뿐

만 아니라 외래 고가영상검사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조건의 차

이가 두 표본 사이에 존재하는 경우, 해당 차이로 인해 실손형 가입의 

점증적 효과가 증가한 것일 수 있다. 다만, 이 연구가 제시하는 ‘격차’

의 변화에 대한 추정값이 편향되기 위해서는, 2017년과 2019년을 비

교했을 때 MRI 급여범위 확대 외에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외래 고

가영상검사 이용을 선택적으로 증가시키는 사건이 발생하였거나, 가

입자 특성과 관련해서 관측되지 않은 중요한 이질성이 존재해야 한

다. 예컨대 관찰기간 중 민간의료보험의 상품구조가 실손형 가입자

들의 외래 고가영상검사 이용을 선택적으로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변

했다면, 이 연구의 결과는 MRI 급여범위 확대가 아닌 실손형 보험의 

변화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2017년 4월에는 보장한도

와 보장금액이 줄어든 3세대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이 출시되었으며, 

이는 오히려 실손형 가입자들의 외래 고가영상검사 이용을 저해하는 

구조를 가졌다[20]. 즉 민간의료보험의 상품구조 변화 역시도 MRI 급

여범위 확대 이후 실손형 가입의 점증적 효과가 증가한 현상을 설명

할 수 없다. 물론 추정된 회귀분석모형에서 주요 개인 특성을 통제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두 시기에 관측되지 않은 중요한 이질성이 여전히 남

아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결과의 타당성은 두 시기 표본 사이에 

중요한 관측되지 않은 이질성이 남아있지 않다는 가정 위에 기초한다.

둘째, 관찰 자료에 대한 회귀분석에 의존해서 결론을 도출함에 따

라 내생성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여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의 효과가 

과대 추정되었을 수 있다. 역선택(adverse selection)이란 아픈 사람일

수록 민간의료보험에 더 많이 가입하려는 경향을 의미하는데, 일반

적으로 역선택의 효과와 민간의료보험 가입의 독립적 효과를 구분하

지 못하면 민간의료보험 가입의 효과가 과대 추정될 수 있다[33]. 다

만, Ko [34]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오히려 의학적 필요가 낮은 

사람들이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할 확률이 높은 순선택

(favorable selection)이 나타난다. 이 연구에서도 실손형 가입자가 민

간의료보험 미가입자보다 평균 연령도 낮고 전체적인 건강수준도 좋

았는데, 이는 역선택으로 인해 실손형 가입의 효과가 과대 추정되었

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설사 다른 교란요인으로 인

해 민간의료보험 가입의 점증적 효과를 과대 추정하는 일이 발생하였

을지라도, 2017년, 2019년 표본 모두에서 유사한 기전으로 발생하였

다면 두 표본에서 발생한 과대 추정의 정도가 서로 상쇄되었을 가능

성이 있다. 이 경우에 연구의 주요 관심사인 점증적 효과의 ‘변화’에 미

치는 편향은 완화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추정 편향이 서로 상쇄된

다는 가정은 추정 편향이 발생하는 원인, 편향의 방향과 크기에 대해 

특정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성립할 수 있기에 이 점은 여전히 중요

한 제한점으로 남는다. 이 연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 전

후로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따른 고가영상검사 이용의 격차의 크기를 

추적하는 기술적(descriptive) 성격이 강하였으나, 향후 민간의료보

험 가입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인과적 효과를 타당하게 추정하는 데 

초점을 두는 실증 연구에서는 민간의료보험 가입의 비무작위성

(non-randomness)과 잠재적 선택으로 인한 편향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분석모형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는 MRI 급여범위 확대 이후에 실손형 가입자와 민간의료보

험 미가입자 사이의 외래 고가영상검사 이용 격차가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보장성 강화 정책 이

후에 증가한 외래 고가영상검사 이용 격차는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

료보험이 긴밀하게 상호작용하는 현 체계에 존재하는 비효율성의 문

제를 나타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비효율성을 줄이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상호작

용과 그것이 의료이용에 관한 미시적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하는 메커

니즘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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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관이나 이해당사자로부터 재정

적, 인적 지원을 포함한 일체의 지원을 받은 바 없으며, 연구윤리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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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비만검사(체지방검사)
⑫ 혈액/소변/대변/X-레이
⑬ 기타: (     )

00월 00일에 00병원(또는 00의원)에서 받으신 진료 내용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중복 응답)

① MRI, CT, PET-CT 고가영상검사
② 수액, 영양주사 등 정맥주사
③ 항암치료(항암주사, 방사선치료)
④ 도수치료
⑤ 도수치료 외 물리치료(전문재활 포함)
⑥ 난임 관련 시술 및 처치
⑦ 피부, 비만 등 미용 목적 시술 및 처치
⑧ 영유아검진, 구강검진 등 건강검진
⑨ 예방접종
⑩ 전문상담 및 교육
⑪ 해당 없음

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 CT, computed tomography; PET,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Appendix 1. Korea Health Panel Survey questions on high-cost outpatient imaging test utilization

Variable
2017 2019

Linear probability model Logistic model Linear probability model Logistic model
PHI status (ref: without PHI)

With only fixed cash benefit PHI 0.007 (-0.011 to 0.025) 0.008 (-0.010 to 0.027) 0.011 (-0.011 to 0.033) 0.011 (-0.009 to 0.032)
With supplemental PHI 0.016 (-0.001 to 0.033) 0.018* (0.000 to 0.036) 0.025** (0.007 to 0.042) 0.026** (0.009 to 0.044)

For the linear probability model, coefficient estimates of each variable are shown (same as Table 3). For the logistic model, the average marginal effects of each variable are shown. 
These were estimated by including the same control variables as the linear probability model. 95% confidence intervals (based on robust standard errors) are shown in parentheses.
PHI, private health insurance.
*p<0.05. **p<0.01.

Appendix 2. Comparison of incremental effects of private health insurance estimated by logistic and linear probability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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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Without PHI (N=1,161) With only fixed cash benefit PHI 
(N=2,781) With supplemental PHI (N=4,837)

Age (yr) 43.9 47.0 44.0
Gender (%)

Male 54.7 50.8 42.1
Female 45.3 49.2 57.9

Marriage status (%)
Without spouse 48.8 25.2 28.0
With spouse 51.2 74.8 72.1

Subjective health status (%)
Good 46.6 46.1 47.8
Fair 40.8 45.0 44.1
Bad 12.6 8.9 8.1

Chronic disease status (%)
Without chronic disease 67.0 62.0 69.7
With chronic disease 33.0 38.0 30.3

Education level (%)
Elementary school graduate or less 10.0 7.5 4.6
Middle school graduate 8.6 9.0 6.8
High school graduate 33.7 34.3 35.6
College 47.7 49.1 53.1

ln (equivalised income+1) 7.7 8.0 8.0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or %. Column percentages are reported for dichotomous, ordinal, and categorical variables. Averages are reported for continuous variables.
PHI, private health insurance.

Appendix 3.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ample (2017)




